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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표2【 】

일반객실1.

단위 원( : )

비고※

성수기 란 월 일부터 월 일까지를 말한다1. “ ” 7 15 8 25 .

성수기 기준 변동 시 예약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지( )

주말 이란 금요일 및 토요일과 공휴일의 전날을 말한다2. “ ” .

사용료는 박을 기준으로 한다3. 1 .

4. 기준 정원을 초과하여 입실하는 경우에는 명당 천원을 추가로 납부해야1 5 한다.

침구류 이불 요 베개 등 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세트당 천원을 추가로 납부5. ( , , ) 1 5

해야 한다.

다목적실 및 세미나실 사용료는 청소년단체의 수련활동 극대화 및 시설6. 등의

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위30% 내에서 할

인할 수 있다.

시 기 실
영등포구민

영등포구소재 공공기관단체 및( · )

청소년야영장 소재지 주민

타지역 주민 비 고

성수기 및 주말
인4 50,000 85,000 성수기:

7.15.~8.25.

주말:

금 토 및~

공휴일 전일

인6 80,000 136,000

비 수 기
성수기 주말 외( , )

인4 40,000 68,000

인6 60,000 102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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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호 외의 시설2. 1

단위 원( : )

부가가치세 포함 금액※

시 설 구 분 기 준 이 용 요 금 비 고

야영장데 크( )
야영장글램핑( )
야영장카라반( )

개소 박1
10,000
50,000
50,000

타지역 주민 17,000
타지역 주민 85,000
타지역 주민 85,000

다목적실 실
전 일
시간4
시간2

200,000
100,000
60,000

세미나실 실
전 일
시간4
시간2

120,000
60,000
4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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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표1【 】

구

분
면 적

객실

수

기 준

인 원

추 가

인 원
비 고

객

실

48.6㎡ 실1 명8 명2

33.7㎡ 실10 명4 명2

기준 인원이 초과할 경우 추가인원 내에서만 입실가능※

별표1【 】

구

분
면 적

객실

수

기 준

인 원

추 가

인 원
비 고

객

실

48.6㎡ 실1 명6 명2

33.7㎡ 실10 명4 명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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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표2【 】

1. 일반객실

단위 원( : )

비고※

성수기 란 월 일부터 월 일까지를1. “ ” 7 15 8 25

말한다. 성수기 기준 변동 시 예약 홈페이지 등에 사(

전 공지)

주말 이란 금요일 및 토요일과 공휴일의 전2. “ ”

날을 말한다.

시 기 실

영등포구민

영등포구 소재(

공공기관단체 및· )

청소년야영장

소재지 주민

타지역

주민
비 고

성수기 및
주말

인4 50,000 85,000 성수기:

7.15.~8.25.

주말:

금 토 및~

공휴일

전일

인8 80,000 136,000

비 수 기
성수기( ,

주말 외)

인4 40,000 68,000

인8 60,000 102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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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료는 박을 기준으로 한다3. 1 .

4. 기준 정원을 초과하여 입실하는 경우에는 1

명당 천원을 추가로 납부해야5 한다.

침구류 이불 요 베개 등 를 추가하는 경우에5. ( , , )

는 세트당 천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1 5 .

다목적실 및 세미나실 사용료는 청소년단체6.

의 수련활동 극대화 및 시설 등의 효율적인

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
경우 범위30%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.

제 호 외의 시설2. 1

단위 원( : )

부가가치세 포함 금액※

시 설
구

분
기 준 이용요금 비 고

야영장데 크( )
야영장글램핑( )

개소 박1
10,000
50,000

타지역 주민
17,000

타지역 주민
85,000

다목적실 실
전 일
시간4
시간2

200,000
100,000
60,000

세미나실 실
전 일
시간4
시간2

120,000
60,000
40,000

사용료는 박을 기준으로 한다3. 1 .

4. 기준 정원을 초과하여 입실하는 경우에는 1

명당 천원을 추가로 납부해야5 한다.

침구류 이불 요 베개 등 를 추가하는 경우에5. ( , , )

는 세트당 천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1 5 .

다목적실 및 세미나실 사용료는 청소년단체6.

의 수련활동 극대화 및 시설 등의 효율적인

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
경우 범위30%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.

제 호 외의 시설2. 1

단위 원( : )

부가가치세 포함 금액※

시 설
구

분
기 준 이용요금 비 고

야영장데 크( )
야영장글램핑( )
야영장카라반( )

개소 박1
10,000
50,000
50,000

타지역 주민
17,000

타지역 주민
85,000

타지역 주민
85,000

다목적실 실
전 일
시간4
시간2

200,000
100,000
60,000

세미나실 실
전 일
시간4
시간2

120,000
60,000
4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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